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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정이유
❍ 비활성화된 위원회를 정량적인 기준으로 일괄 비상설화 하기보다는 

꼭 필요한 위원회는 활성화에 주력하여 더욱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

행정 정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❍ 안 제6조 삭제



｢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
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｣에 대한 수정안

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
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안 제6조를 삭제한다.
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당   초   안 수   정   안

제1조(｢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
설치ㆍ운영 조례｣의 개정)

제1조 (당초안과 같음)

제2조(｢구미시 상징물 조례｣의 개정) 제2조 (당초안과 같음)
제3조(｢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
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｣의 개정)

제3조 (당초안과 같음)

제4조(｢구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
및 운영에 관한 조례｣의 개정)

제4조 (당초안과 같음)

제5조(｢구미시 안전도시 조례｣의 개정) 제5조 (당초안과 같음)
제6조(｢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｣의 
개정)

제6조(｢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｣의 
개정 <삭 제>

제7조(｢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｣의 
개정)

제7조 (제6조로 변경)

제8조(｢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
촉진에 관한 조례｣의 개정)

제8조 (제7조로 변경)

제9조(｢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
협력에 관한 조례｣의 개정) 

제9조 (제8조로 변경)

제10조(｢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
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｣의 개정)

제10조 (제9조로 변경)

제11조(｢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
지원에 관한 조례｣의 개정) 

제11조 (제10조로 변경)


